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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에의 위협 요소인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및 불법 이전,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와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IAEA
사무국 주관하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비롯하여 실무단(Working Group)
회의가 1년여 동안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핵물질 방호협약
(INFCIRC/274/Rev.1)'의 개정 관련 주요 사안들에 대해 회원국 간에 심층적으로

논의됨은 물론, 동 협약의 개정을 위한 일정의 제시와 더불어 회원국의 방호체제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론에 회원국들은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실무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들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동 협약의

개정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국내 방호유관기관에의 인식 제고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에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increase of threats such as unauthorized removal of nuclear material,
sabotage and terrorism of nuclear facilities, the international regime of physical protection has
been required to effectively cope with them.  As a part of the countermeasures, Working Group
meetings including the Informal Open-Ended Expert Meeting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vention have been held in auspice of IAEA Secretariat for about one year.
Along with this, Member States have in depth discussed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Physical Protection Convention(INFCIRC/274/Rev.1). Finally, most of Member
States have agre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hysical protection' for strengthening their
system of physical protection as well as suggested the three parallel steps process for amendment
of the Convention. This paper presents the consideration on international trend and procedures
for main issues related to amendment of the Convention, which have been discussed at IAEA
Working Group meetings, in order to be available to establish domestic system of physical
protection through predicting the trend of the amendment of the Convention.

1. 서   론



   최근 국제적으로 핵물질의 불법 거래와 불법 이전,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및 테러행위 등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은  핵물질의 국제 운송 측면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국에 대한 방호이행 규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동 협약의 한계가

현실적인 국제 문제로 부상되어 왔다. 또한 한 회원국의 방호 체제 결여는 자국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물리적방호 체제의 유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며, 이에 따라 최근들어 국제 사회는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서, 회원국의 물리적방호 체제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 권고안(INFCIRC/225/Rev.4)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강화 방안으로 기존의 방호협약에 대한 개정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의 소집을 비롯하여, 주요 사안별 심층 논의를 위한

실무단 회의를 약 1년에 걸쳐 개최하였다. 동 실무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추세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기존의 협약에 대한 한계성 및 회원국의 방호체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협약의 개정을 전제로 한 일정의 제시를 비롯하여 회원국의

준수 원칙을 토대로 한 결의안과 국제권고안에 대한 결의안 채택 및 개정관련 법적,
기술 전문가단의 구성을 IAEA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 결과는 금년 5월에 전문가 회의에서 동 협약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 실무단 회의에서 최종 논의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결과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동 협약의 개정 방향성을 예측하고

아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에 활용하고자 한다.
   
  2. IAEA 실무단 회의의 주요 사안 고찰

   최근 국제 물리적 방호체제에 대한 위협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 1년
동안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IAEA 사무국 주관하에 실무단(Working Group)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기존의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에 대한 개정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취지하에 회원국간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동 협약의 한계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6월
실무단 회의이후 동 협약의 강화 또는 개정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해 실질적인

심층 토의를 하였으며, 동 협약의 개정 관련 논의 대상 문서는 무려 19개나 되나,
여기서는 아측의 방호체제와 직접 관련된 다음 사안들에 대해서만 고찰 대상으로

하였다.
1) 핵물질의 불법 거래 분야

2) 국제권고안의 IAEA 총회 결의안 제안

3) 회원국의 방호체제 강화안(유럽 6개국)
4) ‘물리적 방호 목적과 기본 원칙'의 IAEA 총회 결의안 제안

5) 협약 개정을 위한 개요(미측 비문서)

  가. 핵물질의 불법 거래 분야

  핵물질의 불법 거래 문제는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 관련 주요사안으로서, IAEA
사무국이 작성한 제안서(WP-6)를 근거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불법 거래가 가시화된

시점인 1991년부터 2000년 3월까지의 통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배경과 개략적인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핵물질의 불법 거래는

1990년대 초 구 소련의 붕괴에 따른 물리적방호 체제의 와해 현상으로 인해

신생독립국들(Newly Independent States, NIS)에 잔류된 핵물질의 재고량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는 밀거래 사건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법



거래는 현재 러시아나 동유럽 또는 중동지역 등에서만 국한되어 발생되지 않고 그
확산성이 국제적인 우려로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3월 IAEA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이 보고한 핵물질 불법 거래에 대한 방지 조치(Measures Against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Materials & Other Radioactive Sources : GOV/2773/Add.1)에_ 대해 동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동년 8월 2일, IAEA는 회원국에 대해 관련정보의 제공을 위한 database의 운영 홍보,
정기 보고서 발행관련 정보 요청을 비롯한 회원국의 program 참여를 공식

서한(N4.11.42.Circ.)으로 요청하였다.  이후, 1996년에는 IAEA 사무국은 불법 거래

사건 통보서의 개선과 IAEA의 담당자 지명을 포함한 활동사항을 회원국들에

발송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법 거래에 대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_98년 4월 23일, 동
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아직까지 관련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국제적인 강화

추세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IAEA 총회에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제안을 요청한

단계이므로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강화방안이 아측의 체제 정립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AEA 사무국이 작성한 제안서(WP-6)를 근거로 실무단 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핵물질을 포함한 확인된 탈취 사건의 대부분은 유럽지역에서 탐지되어 왔다.
  - 대부분의 확인된 사건은 핵물질 방호협약(INFCIRC/274/Rev.1)의 가입국내에서

탐지되었다.
  - 공식적인 국제 운송시에 핵물질에 대한 확인된 사고가 없었으나, 핵물질의 출처에

유용한 정보의 한계성은 확인된 사건의 핵물질이 회원국내에서의 사용, 저장중에

발생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핵물질의 출처에 유용한 정보의 한계성은 핵물질이 회원국내의 사용, 저장중에

분실 또는 도난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핵물질 방호협약 가입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방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
  - 불법 거래 대상 핵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형상은 핵연료주기의 변환 공정과

변환후 공정이 변환전 단계보다 더 목표가 되는 점을 시사한다.
  - 특히 사고의 목표는 핵연료 제조공장이나 핵연료 저장 시설로 나타난다.
  - 군사용 핵물질에 대한 도난 사건이 확인된 바 없다.
  - IAEA측에 통보된 HEU와 Pu의 누적량은 심각한 양(significant quantity) 이하이나,

HEU 및 LEU 대상 사건은 심각한 중대 사건을 조장하기에 충분할 수 있 다.
더욱이 시료 물질(sample material)이 대용량의 핵물질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 최근 확인된 사건의 수는 감소했으나, 지형학적으로그러한 사건의 수는 남부

신생독립국과 인접국가에서 근본적으로 일관성을 보여왔다.
  - 소수의 도난 사건은 방호협약의 요건에 따라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방호협약

가입국들은 IAEA의 ITDP(illicit trafficking database program) 또는 개방 정보에 대한

IAEA의 정보 요청에 따라 양호한 보고를 해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불법 거래의 추세 및 현황에 있어서

특히 서유럽, 동유럽 및 신생독립국 그리고 인접 국가들 간에 핵물질에 대한 불법

거래의 추세가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즉,
  - 불법 거래 대상 핵물질에 대한 구입 관심도가 집중된 장소에 의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도처에서 판로를 찾는 불법거래자를 자극하는 서구권의 구입자

또는 그 수효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
  - 중유럽, 동유럽 및 남부 신생 독립국에서의 불법 거래에 대한 회원국의 탐지

노력이 서구권 또는 중동권에의 경로를 통해 초기에 거래자들을 포착할 수 있다.



  - 불법 거래자들은 특히 남부 신생독립국내에서의 마약과 무기에 대한 기존

거래경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 국제 권고안(INFCIRC/225/Rev.4)의 IAEA 총회 결의안 제안

  국제 권고안은 국제적인 물리적 방호 체제의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국제 물리적

방호 전문가단의 자문과 권고에 따라 1998년 10월에 개정, 채택된 이래,  회원국의

방호체제 정립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해왔다. 그 준수 지침의 핵심 내용으로서

회원국이 고려해야 할 필수 요건이 바로 회원국의 방호체제에 대한 설계기준

위협(design basis threat, DBT)'의 정립이다.  다시 말해서, 주요 개정 내용은 핵물질의

불법 이전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위협을 규정함은 물론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이행

조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 권고안의 이행 문제는 핵물질 방호

협약의 개정, 강화를 위한 사안 중 회원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바로 동 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방호체제의 재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실무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회원국의 방호 유관기관과 시설 운영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권고를 강조함.
- 국제 권고안이 의무사항이 될 경우 회원국들에 대해 동일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이의 이행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대한 방호 체제의 정립을 위해

IAEA 사무국은 물리적방호관련 권고 및 지침(guides)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
  - IAEA의 권고 및 지침은 회원국들의 모든 방사성 물질에 적용 가능하도록

물리방호관련 조항(provisions)의 확장을 고려해야 함.
- 핵물질의 등급 분류에 대한 개선 측면에서 방호협약과 국제 권고안이 규정하는

핵물질 등급 분류는 개념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가 필요함. 다시 말해서, 전자는 국제 운송 중심으로 핵물질의 등급에

따른 분류를, 그리고 후자는 사보타지와 불법이전을 포함한 설계기준 위협에

따른 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에 대한 설계기준 위협의 정립을 위해 IAEA측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IAEA는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 대처해야 함.
- 향후 개정될 국제 권고안을 포함하여 동 권고안은 향후의 협력 협정의 근거로

권고할 것을 제안

- 국제 권고안을 IAEA의 기준으로 제시한 상세 정보 및 근거를 IAEA 사무 국측에

요청함.
  - 동 권고안을 IAEA 총회에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시함.

- 상기 사항에 대한 물리적 방호 이행관련 자문그룹의 설치 여부에 대한

사무총장에의 의견 요청

  다. 회원국의 방호체제 강화안(유럽 6개국, WP-12)
  기존 방호협약이 국제 운송 중심으로 규정된 관계로 회원국의 방호체제의 강화를

위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6개국(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및
스페인)이 제안한 문서로서, 이는 회원국내 핵물질의 사용을 포함한 동 방호협약의

확장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취지는 회원국의 방호체제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동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회원국 방호체계의 목적(INFCIRC 225, Article 3.1 내용)
    - 핵물질의 불법 이전 및 사보타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조건을 정립

- 분실한 핵물질을 보관 및 회수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들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사보타지의 방사선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련 당국과 협력을 도모

  2) 적용 범위

    -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물질

    - 국내 사용, 저장 또는 운송 중
3) 협약의 확장 가능 범위

    -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조치 수행( 협약 제3조보다 더 확장된 범위)
제3조 : 국제 운송중 핵물질의 보장을 위한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른

 조치 수립

    - 방호체제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의 정립 및 유지

    - 원자력 증진과 효율적으로 분리되고 적절한 재원(resources)을 갖춘 규제 기관의

정립 및 지정

    - 일반적 용어에 대해 규제 체계가 규정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

       예: 방호 요건/규정, 인허가 체계, 이행성을 조사할 검사 체계, 적합한

   규정의 시행

    - 운영자 및 운송자의 방호 책임

    - 물리적방호 기준에 있어서 절충안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의 기밀성

    (협약 제6조보다 더 확장된 범위)
- 안전관련 규정을 마땅히 고려하여 방호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요청

  4) 보조 사항

    - 용어 정의의 추가

   기존의 국제 지침 및 적용 지침과 관련된 협약 전문(preambular language)에
대한 적절한 변경(핵테러 협약문 참조)

5) 추가 사항

    우리는 회원국들이 최선의 적용 지침으로서 가능한, 사실적이고 자문적인 문서인

INFCIRC 225를 고려함.

   실무단 회의에서의 동 문서의 내용에 대해 회원국들은 공감하였으며, 이는 국제

방호체제의 강화를 위해 회원국이 최소한 준수 또는 이행해야 할 기본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

  라. 물리적방호 목적과 기본 원칙'의 IAEA 총회 결의안 제안

  6월 실무단 회의시 회원국들은 회원국의 방호체제 강화에 필요한 요소들의 도출을

위하여 IAEA 사무국이 물리적 방호관련 지침(fundamentals and requirements)과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

권고안(INFCIRC/225/Rev.4)에 대한 물리적방호 기본지침과 요건들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기본원칙과 기존 방호협약과의 연계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AEA 사무국이 초안 실무단(Drafting group)과 함께 국제권고안으로부터

기본 지침과 요건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취지하에 회원국의

방호전문가들로부터 물리적 방호 목적과 기본 원칙(WP-13)'이 개발되었으며, 그 적용

범위는 사용, 저장 및 운송중인 모든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도출된 물리적 방호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원칙 A : 회원국의 책임

     - 회원국의 방호관련 정립, 이행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



   2) 원칙 B : 국제 운송중의 책임(강화)
   - 회원국의 방호관련 책임은 국제 운송에도 확대해야 함

   3) 원칙 C : 입법 및 규정 조치

     - 회원국의 방호관련 법적 체제의 정립 및 유지에 대한 책임

   - 방호 요건의 정립, 평가 및 인허가 체계 정립

     - 시설 방호 및 운송 방호에 대한 검사체계 정립

     - 제재조치를 포함한 인허가 요건 및 조건에 대한 이행 수단의 정립

   4) 원칙 D : 방호 유관기관

     - 책임 이행을 위한 권한, 재정 및 인력의 확보

     - 유관 기관간의 기능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보장

   5) 원칙 E : 책임 분담

     - 방호체계 요소들에 대한 이행 책임이 명확해야 하며, 그 주요 책임은

인허가자나 관련 승인문서에 따른다.
   6) 원칙 F : 보안 문화

     - 모든 방호 이행기관은 전반적인 이행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_
문화(security culture)꽴_ 대해 당연한 우선권(due priority)를 가져야 한다.

   7) 원칙 G : 위협

     - 회원국의 방호체계는 현재의 위협 평가를 근거로 해야 함.
   8) 원칙 H : 단계적 접근

     - 방호 요건은 현재의 위협 평가과 관련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graded approach)을 근거로 해야 함.
   9) 원칙 I : Defence in depth
     - 회원국의 방호 요건은 신뢰성있는 방호 수준(layers)과 방호 방법들을 반영해야

함.
   10) 원칙 J :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 품질 보증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의 정립 및 이행 의무

   11) 원칙 K : 비상 계획

     -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사보타지 또는 그 시도에 대응할 사전 계획(비상 계획

포함)은 모든 방호 유관기관들에 의해 준비되고 적절히 훈련되도록 해야 함.
   12) 원칙 L : 기밀 유지

    - 회원국 정보의 기밀 유지 요건에 대한 정립 및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의 규정

    상기한 기본 원칙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동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럽

6개국(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및 스페인)은 이러한 원칙이 회원국의

방호체제 정립을 위해 적용되도록 요청함은 물론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인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IAEA 총회에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WP-17)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이행을 위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로서 추가로,  제46차 IAEA 총회에 보고를 위해

‘물리적방호 목적과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IAEA 사무총장이 동 협약 개정 관련

text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항목을 삽입하도록 하였다.

  마. 협약 개정을 위한 일정의 제안

 기존 방호협약의 한계성을 공감하고 그 대처 방안으로 향후 동 협약을 개정할 경우

체계적인 개정 일정과 방법론의 구체화를 위해 유럽 6개국의 동조하에 이태리가

제안하였으며, 아래 기술된 3단계의 일정은 최대한 3년의 기간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일정으로 제안하였다.
- 1단계(1년)   : 일반적 원칙을 승인하는 GC 결의안 채택



- 2단계(1-2년) : 국제권고안에 근거한 Security standards"의 개발

- 3단계(2-3년) : 기존 협약의 범위 확장 및 기본 원칙을 반영한 동 협약의

개정을 추진

  바. 협약 개정을 위한 개요(미측 비문서)

   1998년 미국은 초기에 ‘방호협약 개정안’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바 있으며, 이후 동 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IAEA가 주관한 물리적방호

전문가 회의 및 실무단 회의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영국 등 5개국이 동 협약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측은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동 개정안’의_ 내용 중, ① 국제권고안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관련 보고서의 IAEA에 제출, ② 동 권고안의 이행조치 확인을 위한 회원국의

정보제공 및 시설접근 허용, ③ 회원국의 보고서에 대한 명확성 확보를 위한

회원국간의 검토회의 개최 및 ④ 군사용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제안을 철회하였다. 또한 최근 미측은 IAEA 주관하는 6월 실무단 회의전에 기존의

방호협약의 개정과 관련한 ‘일반적 근거(WP-5)’에 대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측의 협약 개정관련 일반적 근거

      - 협약 제20조(개정관련 회원국 소집)관련 협약개정을 위한 당사국 회의를

위해서는 실무단 회원국과의 양자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
      - 따라서, 2001년 5월의 전문가 회의 전에 실무단은 협약의 개정 방법 및

이행상의 강화된 개선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며, 실무단 회의에서 실질적인

지원 및 개정관련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 미국은 6월 WG회의에서의 협약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 이후, 향후 실무단

회원국과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검토할 예정임.

  그러나,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회원국들의 찬반 양론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결국 11월 실무단 회의에서는 ‘일반적 근거’와 관련된 국제권고안의 ‘Due
consideration’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미측은 최종 실무단

회의인 2001년 1월 회의시 이에 따른 비문서(WP-19)를 작성하여 회의시 논의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협약 전문의 개정

     o 협약의 개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서, 핵물질의 도난, 불법 이전 및 사보타지에

대한 위협의 상존을 제시하고 회원국 방호체제의 정립과 유지를 위한 국제적

의무 규정을 강조하고 기존 협약에 대한 적절한 범위 조정이 핵심요소임을

피력함.
     O 개정관련 예상 조건으로서, 회원국의 주권에 따른 방호 이행 책임 및 회원국의

특수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개정된 협약에 따른 기존

국제방호체제의 손상 방지(기존 협약의 위상 인정) 및 회원국의 기존 체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지함.
     O 기존 협약의 다음 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함.

- 국제적 저장, 사용 및 운송중인 회원국내의 방호(국제 운송에 대한 체적

정비와 기준의 정의 포함, 제2, 3,, 4조 및 부록 I, II)
- 도난된 핵물질의 회수 및 방호 협력(제5조)
- 공공안녕을 저해하는 핵물질에 대한 위협 관련 범죄행위(제7조)



- 그 행위 관련자의 기소 또는 인도(재8-13조)
- 방호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협력(제5, 6, 13, 14조)

     o 기존 협약에 대한 국제 방호체제의 인식제고 측면에서 회원국의 의무범위를

국내 사용, 저장 및 운송시와 사보타지 방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이행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와 규정 체제의 정립, 유지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추가하며, 또한 IAEA의 국제 지침(INFCIRC/225 등)은 그 의무이행에

유용함을 주장함.

 (나) 협약 제1조에의 새로운 정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 권고안에

기술된 용어, 즉 불법 이전, 사보타지, 운송, 심층방어 등과 WP-13의 기본

원칙에서 발췌한 용어, 즉 License, Licensing, Licensee, Effective Independence,
Security Culture, Graded Approach가 필요함.

   (다) 회원국간에 상호 준수해야 할 규정의 개정 범위 및 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다.
      O 적용 범위 : 국내 또는 국제적 사용, 저장 및 운송/ 사보타지

O 회원국 상호간의 의무 규정 제시

- 회원국의 법적, 규정체계의 정립 및 유지 : 불법 이전, 도난된 핵물질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 보장, 사보타지에 대한 방호 및 그 방사선적 영향의

최소화

      o 방호의 기본 원칙(WP-13)의 준수 관련 규정

- 회원국은 상기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

      o IAEA 권고안을 협약에 고려하는 방안  : 회원국의 방호 조치 보장

  (2) 미측의 ‘Due Consideration’ 관련 사안

11월 실무단 회의에서 미측이 주장한 협약개정을 위한 ‘일반적 근거’와 관련된

국제권고안의 ‘Due consideration’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청함에 따라 미측이

주장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미측은 ‘Due consideration’에 대한 회원국들의 양분된 입장, 즉
이에 대한 유연성을 주장하는 측과 의무 규정으로서 국내 이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대변한 의도임.
- ‘Due consideration’의 의무는 회원국이 그 이행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연성과 판단의 실행(excercise)이 필요하며, 회원국은 각 국의

상황에 유리한 바에 따라 판단, 결정하도록(discretion) 하는 것임.
- 또한 기타 협약들이 확실한 방식으로 유사한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 협약은 최소한 하나의 ‘Due consideration’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WG 회원국들의 두가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INFCIRC/225

(또는 IAEA의 관련 지침들)을 참조하도록 하며, 이를 회원국들이

수용하도록 할 의도임.

  사. 실무단 회의의 최종 보고서(Draft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약 1년 동안 개최된 실무단 회의는 협약 개정관련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동 협약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심층 토의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최종

실무단 회의의 종결과 함께 실무단 회의의 의장은 그 동안 추진된 회의의 주요

결과, 실무단의 TOR 및 실무단 회의별 의장 보고서 등을 취합, 작성하여 회원국

대표단에게 회람시킨 후, 동 보고서의 내용을 재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호 협약의 강화를 위하여 회원국이 동의한 개정 방향을 토대로 동 협약을

강화하는 과정을 착수하며, 동 협약 개정을 위한 초안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 및 기술 전문가단의 구성을 IAEA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물리적방호 목적 및 기본 원칙(WP-13)’의 총회에의 결의안 채택(WP-

17)을 위한 초안 작업의 착수함.
    - Security Standards의 승인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물리적방호 문서들의 논리 개발을 착수하며, WP-13을 토대로 IAEA
이사회에서 승인되도록 “Security Fundamentals"를 정립함.

    - IAEA의 지원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tanding Advisory Group의
구성하고 동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WP-17의
권고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을 위해 IAEA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3. 결론 및 대응 방안

상기한 바와 같이 ‘핵물질 방호협약’의 개정, 검토를 위한 실무단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동 협약의 강화에 대한 회원국은 대부분 공감하였고 금년 1월의 최종

실무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는 물론

세부적인 심층 검토도 수행되었다. 특히, 최종 회의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내용

중 ‘동 협약의 강화’ 사안은 회원국의 동의를 전제로 개정 방향 및 방법을 착수하며,
협약 개정을 위한 초안의 준비관련 법률 및 기술 전문가단의 구성을 IAEA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고, 그 외에도 ‘물리적 방호의 목적 및 기본 원칙’이 구체화

되어 회원국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IAEA 총회에의 결의안 채택을 위한 초안

작업의 착수 및 Security Standards의 승인 등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개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물리적 방호의 목적 및 기본 원칙’의 승인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시점으로 3년내에 기존 협약의 범위를 확장함은 물론 동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협약을 개정하자는 일정도 제안된 상태이다.  또한 올해 5월
개최예정인 전문가 회의시에 이러한 구체화된 사안들이 상정되어 동 협약의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법적, 기술적 실무단 구성에 따른 협약의

개정, 강화를 위한 후속작업의 추진이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인 강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대응 방안이 요청될 수 있다.

 가.국가 물리적 방호체제, 즉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행성 여부, 실효성 여부와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특히, 국내의 경우 국가 보안 차원의 원자력 시설 방호와 물리적방호 차원의

핵물질 관리 측면이 중복 적용되는 실정이므로, 현행 물리적방호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행체계에 대한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적한

이행 절차서가 필요하다.
다.현행 방호관련 법규를 비롯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함은

물론 도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방호 유관기관에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라.국가 물리적 방호 체제의 정립을 비롯하여 정부와 시설 간에 이해 상충 사안의

견해를 좁히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정보 교류 및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마.향후 강화, 개정될 국제 강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호유관기관간의 사전 협의는 물론 관련 국제 회의의 참석과 더불어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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